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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예금보험기금은 지급불능에 처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신속

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정리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

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일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가입 금

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권과 비교하여 보

험권에게 부당하게 높은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

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우량 보험사는 자산 규모에서 자사의 두 배에 달하는 

우량 은행과 동일한 금액의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

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보험권의 시장 불안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크다는 상황옹호론도 있고, 반대로 아반떼와 그랜저의 자동차보험 보험

료가 같아지는 상식 밖의 결과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만 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예금보험기

금은 목표기금제와 보험료차등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목표기금제는 적립할 금액만 사전에 정해 놓겠다는 것일 

뿐이어서 목표금액과 적립기간에 따라서는 현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현행 구조가 지속되는 한, 보험료차등제 역시 

보험료 부담을 대형사에서 단지 중소형사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산출이라는 틀만 가지고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

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도 전체의 큰 틀 안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원은 그동안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1999.12),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보험부문을 중심으

로’(2005.1)를 통해 예금보험제도가 보험권에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정

책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번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

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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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화이부동(和而不同)”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과 조화하되 자기중심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이

한 금융권의 기금들을 통합한 예금보험기금은 각 금융권의 특성을 포용

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가 예금보험제도의 미래를 설계

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구는 재무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류건식 연구위원과 김해식 

선임연구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원 안팎의 여러분들께

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보험사들은 수일에 걸친 까다로운 통계 추출

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발간되기까

지 연구 과정에서 지혜를 나눠주신 여러분과 연구자의 노고에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005년 9월

원장 김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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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최근 수년간 예금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예금보험기금의 통합 이후 보험요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은 

물론이고 보험권의 경우에는 산출기준도 상향 조정됨으로써 보험

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

○ 이에 산출기준 조정이나 요율 인하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었으

나, 금융권간 형평성, 기금 부족 우려 등 현실적 장애에 부딪혀 

진전이 없음.

○ 최근에는 목표기금제와 보험료차등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그동안 보험권에서 제기하여 온 문제에 대한 근

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따라서 예금보험제도의 특성과 기본 틀을 모색하고, 세계보험시

장의 기금 운영 실태를 통하여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

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의 목적은 위험으로부터의 보장(security)이기에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는 보험사의 신뢰 유지에서부터 시

작되고, 이에 따른 보험권 감독규제도 금융권 중 가장 보수적임.  

○ 따라서 법령 등을 통하여 누가 보험상품의 판매와 인수를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업 지속 요건을 정하여 보험시장에 개입하

고 있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일반적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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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으로 보험시장은 보험사가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는 경

쟁시장으로 변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

고 있음.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크게 파산절차 안에서의 법령상 

보호와 밖에서의 보호기금이 있는데, 보험권에서는 법령상 보호

가 기금을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보다 보편적임.

○ 법령상 보호제도인 우선변제제도는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

에게 근로자, 조세당국 등과 동일한 채권자 지위를 부여하는 제

도로서 은행권에서는 드물지만, 보험권에서는 보편적 제도임.

○ 반면, 은행권에서는 보편적인 보호기금 설치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가 보험권에서는 아직까지 많지 않으나, 점차 기금을 설치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음.

□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 지급불능 파급효과 차단, (2) 최후

의 안전망, (3)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연스런 퇴출장치 제공, (4)  

금융권간 공정경쟁 유지라는 논거들이 제시되고 있음. 

○ 특히, 예금자의 인출쇄도(bank run)에 따른 지급불능 파급효과

(contagion effect)의 차단을 은행권에서는 보호기금 설치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 보고 있음.

○ 이는 예금자가 애초에 약속된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미래 

이자를 포기하는 것만으로 예금 인출이 가능하므로, 한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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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다른 은행으로 파급될 시스템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임.  

○ 또한, 보호기금은 금융소비자에게 최후의 안전망이며, 신속한 부

실처리로 감독당국의 규제유예(regulatory forbearance) 경향을 억제

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함.

○ 그러나 이러한 보호기금의 필요성과 그에 상응하는 역할들은 금

융권의 특성에 따라 그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음.  

□ 한편, 보호기금에서도 도덕적 해이, 역선택, 대리인 문제 등의 역

기능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적정 규모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완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 손실을 금융소비자와 분담하는 부분보장제도, 부실금융기관

의 조기 식별과 신속한 정리를 위한 적기시정조치 등은 기금의 

역기능을 줄이려는 대표적 보완수단들임.  

□ 기금의 필요성과 역할의 경중이 다르면, 기금 설계와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이는 보험권과 은행권에도 해당됨. 

○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약자에게 상당한 원금 손실과 보장 상실을 

초래하므로 해지쇄도(insurance run)로 인한 보험권에서 연쇄적인 

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은행권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 보험계약자는 수십 년간의 계약유지 이후에도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하거나 아예 구매하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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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파산의 영향은 즉각 시장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회적 리스크 증가로, 정부의 리스크 증가로 옮아

가는 보이지 않는 터널효과가 존재함.

○ 따라서 보험권의 보호기금은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차단보다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우선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보험권에서는 계약자에 대한 법령상 보호와 기금을 통한 보

호에서 큰 차이가 없고, 파산 처리에서도 계약이전이나 인수합병

에 의한 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강조되는 이유임.   

구    분 ~ 1997.11 1997.11 1998.8 2000.8

법률근거 예금자보험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 예금자보호법 (통합)

보상한도 2,000(은행 등)/5,000만원(보험) 무제한 5,000만원

산출기준 수입보험료 준비금 수보+준비금

보험
료율

은행 0.02% 0.03% 0.05% 0.10%

보험 0.10% 0.15% 0.15% 0.30%

증권 0.10% 0.15% 0.10% 0.20%

< 표 1 > 기금통합 전·후의 보장한도와 예금보험료 산출 기준

□ 기금통합 후 타 금융권 보상한도는 상향 조정되었으나 보험권의 

보상한도는 그대로 유지된 채, 보험료 산출기준이 수입보험료에

서 준비금으로 높아져 보험사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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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현행 보상한도는 보험계약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결과를 초래함.

□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의 시장규율 강화 차원에서 보험료차등

제와 목표기금제 도입 등을 모색하고 있으나, 보험권에서 제기되

어 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o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전체적 틀에 비추어 현행 또

는 향후에 추진될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가 요구됨.

□ 최근 EU는 25개 회원국들에게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5대 

원칙을 제시함.

o EU는 회원국들에게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할 것과 생

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운영할 경우 상호보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금의 분리 원칙을 제시함.

o 또한, 보호대상은 비전문적 보험계약자로 한정하며, 보험계약의 연

속성을 중시하고, 보험사 선택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을 묻는 부분

보장을 원칙으로 제시함.

□ 세계 여러 나라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운영 현황은 은행권 등 

다른 금융권과 보험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o OECD 30개 회원국 중 28개국이 파산 확산에 대응하여 예금자보

호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파산 확산 가능성이 적은 보험의 

경우 기금을 설치한 나라는 9개국에 불과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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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 C D

3 0 개 국
2 8 개 국

9 개 국

은 행 보 험

1 / 3 수 준

세 계 시 장 점 유 율 9 2 %  ( 2 0 0 4 )

O E C D

3 0 개 국
2 8 개 국

9 개 국

은 행 보 험

1 / 3 수 준

세 계 시 장 점 유 율 9 2 %  ( 2 0 0 4 )

< 그림 1 > OECD의 은행권과 보험권 보호기금 운영 현황

 

□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보험을 다른 권

역과 분리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도 분리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o 영국은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하나의 관리 주체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철저한 분리계정과 상이한 보상한도 

적용 등 다른 나라의 기금들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적립은 사전적립과 사후갹출 

방식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혼합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  

o 기금 적립규모는 나라마다 다르나, 생명보험은 3,000억원 내외로 

조성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이보다 규모가 더 낮은 수준임.

□ 이와 더불어 기금의 보상한도는 보험금 기준으로 설정되지만, 미

국 등은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 보상한도를 은행권 수준에 맞추

는 이원적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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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해약환급금 기준은 각각 100,000달러 및 

200,000캐나다달러 수준인 반면, 보험금 기준은 각각 300,000달러 

및 60,000캐나다달러 수준임. 

o 특히 보험요율 산출기준으로서는 준비금보다는 전반적으로 수입보

험료가 적용되고 있음.

□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계약자 

보상한도를 조정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목표기금제 도입과 기금

간 상호보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복수기금제 도입이 필요함. 

o 보상한도는 사고 보험금 보상한도는 높이고, 계약 중지에 따른 환

급금 보상한도는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해약환급금 보험금 근거

현행     5000만원
 - 보험금 기준으로는 부족

 - 도덕적 해이방지에 미약

제1안
  2000만원

(전액보상)
 2000만원+

 초과분× 90%

 - 소액계약자 보호 중점

 - 고액계약자 도적적해이 방지

 - 충분한 보상한도

제2안
보험금(해약환급

금포함)× 90%
 - 전계약자 도덕적 해이방지

 - 충분한 보상한도

< 표 2 > 보상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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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사후

갹출과 사전적립이 혼용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도 부합함. 

o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진행된 구조조정 실적을 근거로 목표기금으

로 설정하는 경우 생명보험은 5,400억원, 손해보험은 2,424억원 규

모로 추정됨(제1안). 

o 한편, 급격한 해지율 증가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상정하여 목표기

금을 산정하는 경우 생명보험 목표기금은 약 3,856억원, 손해보험 

목표기금은 약 1,480억원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제2안).

구분 제1안 (구조조정 실적) 제2안 (해지율 반영)

생명보험 5,400억원 3,856억원

손해보험 2,424억원 1,480억원

< 표 3 > 목표기금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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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여러 금융권 기금들을 통합하여 

1998년 통합예금보험기금으로 출범한 이래, 금융 전반의 구조조정 과정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험권

의 경우 15개 생명보험사와 3개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9조1천억원의 자

금이 지원됐으며, 은행권의 경우 46조원, 증권의 경우 7조4천억원 등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108조6천억원의 구조조정 자금이 소요되었다1). 이

렇듯 막대한 자금 소요는 정상적인 예금보험기금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 대부분의 소요자금은 기금이 자체 조달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

급보증으로 이루어졌다. 기금 위주의 시장 기능이 작동된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에 의한 구조조정이었던 것이다. 시장이 안정되면서 더 이상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시장의 자정능력, 즉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이 작동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예금보험기

금의 체질 개선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2). 

2001년 예금보험기금은 외환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무

제한 보상을 다시 부분보장제로 전환하였고, 정부 지원으로 운영된 

2002년까지의 기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 또는 구

조조정기금)으로 명명하여 2003년 이후의 예금보험기금과 분리하는 조

치를 취했다3). 최근에는 가입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따라서 금융기

1) 예금보험공사(2005), p.21, p.21 참조.
2) 이와 관련한 폭넓은 논의는 예금보험공사(2001) 참조.
3) 상환기금과 구분하기 위해 2003년 이후의 기금은 ‘新예금보험기금’이라 불리기

도 하며, 이는 통상적인 예금보험기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별한 언

급이 없는 한 기금은 예금보험기금을 뜻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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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별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차등하는 방안과 각 금융권역별 기금적립액

을 사전에 정해 놓는 목표기금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들은 기금의 시장규율기능 강화라는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기금은 획일적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과 

기금에서 분리된 상환기금이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보험사, 증권사 등과 예금보험기금 간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2년까지의 상환기금은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을 처리하는

데 들어간 자금을 각 금융기관들에게 부과시키는 사후갹출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따라서 금융권별로 투입된 자금만큼 해당 금융권의 금융기관

들에게 보험료를 소급하여(소급보험료) 부과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기금

이 공정한 룰(rule)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금은 모든 금융권을 하나로 취급하여 전체 손실을 각 금융권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하였다. 정부의 지원금이 더 많이 투입된 금융권과 상

대적으로 적게 투입된 금융권에는 0.1%의 동일한 보험요율이 2003년부

터 향후 25년간 적용된 것이다. 그 결과 받은 지원금보다 더 많은 보험

료를 내게 되는 금융권이 지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는 금융

권의 손실을 대신 메워주는 상호보조(subsidy)가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보험권은 상환기금에 내는 소급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0.1%의 요율 이

외에 산출기준도 수입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어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4).

또한, 2003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예금보험기금에서도 보험료 산정5)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최근 기금이 제시한 목표기금

4) 산출기준은 상환기금에 납부하는 특별보험료 산정이나 예금보험기금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산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산출기준에 요율을 곱하여 정

해지는데, 상환기금은 0.1%를 적용하고 있고, 예금보험기금은 은행권 0.1%, 증권 

0.2%, 보험권 등에는 0.3%의 요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보험권은 “0.3% × 책임준

비금”의 예금보험료와 “0.1% × 책임준비금”의 특별보험료 부담을 지고 있다.  
5) 세계적으로 수입보험료가 일반적 산출기준이나 책임준비금을 적용하는 프랑스 

사례도 있다. 그러나 국내 기금의 문제는 보험요율도 높아 전체적인 예금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Ⅲ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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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보험료차등제도 역시 현행 보험료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과 거리

가 있다. 오히려 기금의 적립목표액이 높게 설정될 경우 보험권의 현행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6),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차등

제는 보험료 부담을 보다 우량한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시장 불안이 조

장될 우려도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보험료 산정기준의 개선을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기금은 보험요율의 인하나 산출기준의 경

감이 예금보험기금 내의 보험권 기금, 즉 보험계약자보호기금만의 문제

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다른 금융권 기금들과의 형평성 차원에

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론의 제기한다. 이에 다른 한편에서는, 보험료 

산정기준 이외에 보험료차등제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보험료차등제에는 

보험권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적정하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그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권의 예금보험제도는 보험료 산정기준이나 보험료차등

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전반적 검토를 토대로 보험권과 

기금 간에 논의된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당연하

게 간주해 온 예금보험제도의 이론적 타당성이 보험시장의 바탕 위에서 

다시 한 번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도 보험사에게 적정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2. 선행 연구

6) 2004년 예금보험공사의 정책세미나에서는 보험권의 목표기금 규모를 2조원 내외

로 추정하고 있다. 김대식 등(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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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금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연

구는 은행권의 경우 Garcia(1999, 2001)7), 보험권의 경우 Yasui(2001)가 

대표적이다. 국내의 연구로서는 이승철(1999), 이민환 등(2004), 이순재

(2005)가 세계 여러 나라의 현황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승철

(1999)은 1998년까지의 보험보증기구를 포함한 보험권의 예금보험제도

와 국내외 은행권 및 보험권의 예금자보호제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비교

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민환 등(2004)은 은행권과 보험권은 물론 

증권분야의 예금보험제도를 가장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순재(2005)의 

경우는 여러 나라의 비교와 함께 통합기금 내에서 보험권 기금이 어떻

게 왜곡되어 왔는가를 예금보험료 평가와 기금간 상호보조의 존재를 통

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여러 장치들 중에서 

기금에 의한 보호만을 다루면서 보험권, 또는 은행권과 보험권 등의 제

도 비교에 한정되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해외 연구들도 

주된 초점은 역시 기금에 맞춰지고 있지만, 대체장치가 있음을 분명하

게 언급하거나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Garcia(1999, 2001)의 연구가 

세계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예금자보호기금들을 비교한 것이라면, 세계 

각국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들을 비교한 자료는 Yasui(2001)의 연구에 나

타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연구를 종합할 경우, OECD 30개국 중에

서 28개국이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9개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금의 전형적 특성은 

Moysey(2001)에서 살펴볼 수 있고, 보험권과 어떻게 다른지는 

Yasui(2001)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Yasui(2001)는 보험권과 은행권이 기금 설치의 필요성에서부터 근본

7) Garcia(1999)의 연구 등을 토대로 은행권 예금자보호기금의 전반적 상황을 간략

하게 요약한 자료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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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NAIB(1988)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대공황을 계기로 출현한 

은행권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달

라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보다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염두에 

두고 은행 살리기에 우선하는 예금자보호기금과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다. Skipper 등(1997)도 보험계약자보

호기금과 비교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은 시스템리스크 방지에 더 큰 비중

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기금의 필요성에서부터 보험권과 은행권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언

급한 국내 연구에는 김형원 등(2005)이 있으나, 기금 간 존재 이유의 차

이가 어떻게 각 기금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더 이상의 구

체적 논리전개가 없다. 그 때문에 기금의 독립적 운영, 보험료 산정기

준의 조정, 보장한도 하향 조정, 보험요율의 차등, 사후갹출 또는 적정

기금 조성 등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대안들을 열거하는 데 그치

고 있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기금의 틀에서 접근한 김대식 등(2004a, 2004b)은 

신용리스크모형을 이용하여 은행권의 목표기금 규모를 처음으로 제시하

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보험권에 준용하여 목표기금 규모를 책임준

비금 대비 1.478%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립률을 따를 경우, 보험권은 

약 2조원 내외의 목표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규모 추정은 손실분포의 

추정을 전제로 부도확률을 이용한 신뢰구간을 설정하고 최대손실가능금

액을 도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만큼 여러 가정과 전제에 

대한 타당성과 데이터 적정성에 아직은 보완의 여지가 많은 접근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기금에 대해서 전선애(2002)는 시장이 보

다 안정적이고 적기시정조치 등 시장규율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수

록 목표기금의 규모는 최소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8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이번 연구는 현행 예금보험기금의 존속을 전제로 기금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는 기금 설치를 정당

화하고 있는 기본 전제들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보험

권에서 보호기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당성에서부터 근본적인 접근

을 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의 예금자보호기금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보호기금(policyholder protection funds)을 중심으로 기금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설계와 운영의 원칙, 그리고 실제 운영 현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OECD 회원국들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운영 현황과 통합

시장 EU가 각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들에서 국제적으로 시행되거나 추구되고 있는 보

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보편적 특성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보험권에서 예금보험기금이 필요한 논거들

을 평가하고, 제Ⅲ장에서는 EU와 OECD에서 나타난 기금의 설계와 운

영에 대한 원칙과 실제 사례를 통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국제적 흐름

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실태와 노정된 

문제들을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평가하고 예금

보험제도의 전반적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보험사

들의 데이터를 근거로 제Ⅴ장에서 제시된 개선방향에 따른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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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역할과 특성

1. 보험사 지급불능과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의 목적은 위험으로부터의 보장(security)이다. 그런 까닭에 위험

보장이라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계약자가 판매자인 보험사를 신뢰

하지 못하면 보험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에 대한 

계약자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때문

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법규를 통해 누가 보험상품의 판매와 인수를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여 보험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8).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험계약자의 신

뢰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배분의 변화다. 시장의 기능은 

확대되는 반면,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축소되는 정부규제의 완화와 

시장규율의 강화로  보험시장은 일부 보험사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경

쟁 시장으로 변하였고, 실패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9). 

완전한 시장규율체제라면 상품을 구매한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구매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고, 시장은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행권의 Basel Ⅱ나 보험권의 Solvency Ⅱ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금융

기관을 언제나 피해가는 소비자나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을 방치하는 감

독당국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금융

기관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보험사에 대해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회복을 

8) Skipper 등(1997), p.4. 
9) 정운찬(1999), p.8, pp.78-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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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경영정상화(rehabilitation) 조치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지만, 지급

불능에 대한 최후 수단은 인수합병 또는 계약의 전부 이전이나 보험허

가의 취소 등을 통하여 보험사를 해산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10), 이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호

는 크게 청산절차 안에서의 보호와 청산절차 밖에서의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11). 전자가 대다수 나라들의 보험권에서 채택되고 있는 보호

형태이지만12), 보험계약자보호기금(policyholder protection funds)13)을 설

치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청산절차 안에서 “우선 채권자”로서의 지

위를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하는 우선변제제도를 두고 있다14). 보험계약

자의 신분이 파산법령에서 최우선 순위 채권자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조세당국, 사회보장당국, 파산신청자의 대열에 속하는지가 우선적 대우

를 받고 있는가(preferential treatment)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할 

때,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책임준비금 또는 전체 자산에 한정하여 해당 

지위나 차순위를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15), 일부 나라에서는 

10) 보험사 구조조정과 청산절차에 대해서는 이성남 등(2003) 참조.
11) Yasui(2001), pp.303-304.
12)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들의 사례를 보면, (1) 보험사 스스로(터키 제

외), (2) 감독당국(스위스 제외)이나 (3) 채권자가 청산을 요구하는 형태가 있는데, 
대다수 나라들의 경우 최종 청산 결정은 감독당국에서 내리고 있다. (3)의 형태를 

허용하는 나라들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

란드,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이 있다. 
Leflaive(2001).

13) 보험권에서는 흔히 보험계약자보증기구(policyholder guarantee scheme)으로 불리

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 또는 보호기금으로 통칭하기로 한

다. 이런 기금에는 보험사가 다루는 모든 종목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금

(general fund)이지만, 때로는 특정 종목만을 보장하는 특별기금(special fund)도 있

다. 본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금은 일반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14)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는 보험감독의 핵심원칙에서 보험사 청산 및 퇴출과 

관련하여 “보험사 지급불능이나 청산에서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에 높은 우선

권을 법에서 부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ICP No.16). IAIS(2003).  
15)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특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다. 이는  채권자로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캐나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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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를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다16).

한편, 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기금을 적립

하고 있는 형태(ex-ante funding or pre-funding type)와 보험사의 사후적 

지급능력에 의존하는 형태(ex-post funding or post-funding type)가 있다. 

어느 경우든 이들 기금들은 보험계약자에게 적절하거나 여유 있는 보상

한도를 설정하여 보험계약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면서도 얼마간의 

손실을 기금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의 운영 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기도 하지만, 보험산업에서 직접 운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도 있다17). 

그런데 보호기금은 일반적으로 시장 원리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

고 있다. 보험상품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지우는(let 

the buyer beware) 대신 기금이 보험금 지급을 보장할 경우 구매자에게

는 보험사를 모니터링하고 선별하려는 동기가 약해지는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가 나타난다. 또한 재무건전성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기

금은 부실한 보험사는 기금에 남으려 하고 건전한 보험사는 탈퇴하려는 

유인이 커지는 일종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역선택(anti-selection)에 

직면하게 되고,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도 커질 수 있는 역기능이 존재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

할 능력이 없으므로 감독당국의 규제는 물론 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계약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제 기금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보호기금이 보험권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이유를 보호기금의 일반적인 

존립 근거와 순기능 및 역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

하여 보험시장에 투영해보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터키, 멕시코, 미국, 한국 등은 최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일

반 채권자보다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Leflaive(2001). 
16) 영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 Leflaive(2001). 
17) Skipper(1997), pp.38-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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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기금의 필요성과 역기능 보완 

가. 보호기금의 필요성18)

보호기금이 개인을 포함한 비전문적인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금 존립의 첫 번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험사에게 신용을 제공하

기로 결정한 채권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보험에 대한 전문

적 식견을 갖추고 있지 않은 소비자에게 일반 기업보다도 복잡하고 전

문적인 보험사 평가와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어떤 

산업보다도 커서 규제와 감독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니드도 큰 분야이

다. 그런데 강력한 규제와 감독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파산하게 될 경

우 비전문적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또 다른 논거는 어느 한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들은 재무적 손실을 겪게 될 것

이고, 이 때 보험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보험소비자

들로서는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

다. 결국 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해지쇄도(insurance run)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근거이며, 금융권 보호기금

을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보편적인 논거이다. 

그러나 두 번째 논거는 은행권 보호기금의 필요성에는 적절할지 몰

라도 보험권 보호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로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는 지적이 있다. Skipper 등(1997)은 기금의 정당성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즉 지급불능사태가 인출쇄도(bank run) 

등에 의하여 산업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보험권보다는 은행권에서 크

18) 본문의 내용은 Yasui(2001)와 Moysey(1998)의 기금의 설치 필요성과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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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각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19). 이에 대하여 Yasui(2001)는 보

험계약자와 예금자, 보험사와 은행의 차이를 들어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20). 예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예금자는 애초에 약속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거나 미래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불이

익을 받기는 하지만, 은행이 파산할 경우 재빨리 예금을 인출할 수 있

다. 이렇듯 은행의 파산은 파급효과가 커서 즉각적으로 정부의 위기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험상품의 중도해지는 

금전적 손실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를 

전가하지 못하는 손실이 따른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예금자처럼 

보험사로 쉽게 달려가지 못하며, 보험사로서도 유동성 확보에서 은행보

다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해지쇄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보험사의 파산은 일단 보험계약자가 보유 리스크를 보험사로 

전가하는 구조의 불안정을 초래해 사회 전반의 리스크관리가 흔들리는 

상태가 되며, 이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긴 터널을 거쳐서 결국 

정부의 위기로 이어지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21). 이러한 반론은 보호기

금 존립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지급불능의 파급효과

(contagion effect)에 있어서 보험권과 은행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22) 예금자보호기금과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서

19) Skipper 등(1997), p.39. 이와 관련 ‘예금에 대한 보험(deposit insurance)’과 ‘보험

에 대한 보증(insurance guaranty)’이라는 표현으로 차이가 언급되기도 한다. 즉 예

금자보호기금은 예금자의 인출쇄도 유인을 감소시키고 지급결제시스템을 보호하

여 시스템리스크를 줄이려고 보험 원리를 도입한 것이지만, 보험은 시스템리스

크보다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우선하고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형원 등(2005), pp.24-30. 참조. 

20) Yasui(2001), p.307.
21) 현대 경제는 각종 질병, 사고 등에 대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기능 중 많은 

부분을 정부와 민간부문(민영보험)이 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

사 파산이 곧바로 정부의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지만, 점차 사회보장 체계의 부

실로 이어지고 결국 정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터널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22) 이는 나중에 논의할 적립기금의 규모와 관련한 논의에서도 은행과 보험 간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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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뚜렷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

로 예금자보호기금은 설치하고 있어도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나, 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대다수 나라들에서도 은행권과 보험권의 기금이 전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의 반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들이다23). 

세 번째 근거는 보호기금이 부실 보험사에게 자연스런 퇴출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데 있다. 신속한 처리로 부실 보험사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지원하는 보호기금의 존재는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앞의 논거들보다 설득력이 있다. 보호

기금은 경쟁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부실한 보험사의 보

험계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보험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을 

돕는다. 보험사가 퇴출될 때, 보험계약자들은 퇴출 보험사에게 전가하

였던 리스크에 또 다시 노출될 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또 다른 보험사에

게 전가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존과 동일한 보험상품을 보다 비싼 값으

로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보호기금은 퇴출 보험사와의 기

존 계약을 지속시켜주거나 환급금(cash value) 지급으로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상당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 

더구나 기금이 없거나 빈약할 경우, 감독당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

라도 보험사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규제유예(regulatory forbearance) 경향

이 있다는 것은 보호기금의 필요성, 특히 적정 수준의 기금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24). 대형 보험사의 경우 피해 보험계약자의 수도 매우 많

고 그 사회적 파급효과도 크다. 이에 따른 감독당국의 규제유예 현상은 

23) OECD의 경우 2001년 현재 30개 회원국 중 9개국만이 보험권에서 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한국과 영국만이 여러 금융권의 기금

들을 통합운용하고 있을 뿐이다. OECD(2001), Garcia(2000). 자세한 내용은 제Ⅱ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4) 전홍택·안영석(2001), pp.5-6. 그러나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처리에는 어차피 보

호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후적 처리로 족하다는 기금 무용론이 주장되

기도 한다. 송홍선(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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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표현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IMF 구제금융

기를 전후로 국내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그 사례가 드물지 않다25). 감독당국의 조치가 계약자 보호보다 부실 보

험사 회생에 힘을 쏟게 되면 오히려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기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영역 간 겸업화(financial convergence) 추세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과 보험이 상호 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교

차판매 등이 증가할 경우 영역 간 공정경쟁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이

슈가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도 보호기금을 갖춘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와 마찬가지로 보호기금의 안전망에서 보호받을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

다. 미래 금융시장의 전개를 고려할 때 상호 접점이 많은 금융권 간에, 

특히 생명보험과 은행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논거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논거들, 즉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 보호, 

지급불능 위기의 확산 차단, 부실 금융기관 퇴출 지원과 경쟁시장 유지

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서도 그 존재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논거들로 

열거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논거들이 금융권마다 가지는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지급불능 위기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논거는 보험권

에서는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기금 설치의 정당성 또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일단 

보험권에 기금이 설치된 후의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기금의 결함을 보

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느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보호기금의 존

재로 인한 역기능을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보호기금에 대하여 어

떤 형태의 보완이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를 짚

25) ‘대마불사’는 미국 금융감독에서도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이었다. 실제로 1984년 

컨티넨탈일리노이은행이 영업을 지속하면서(open bank assistance) 자금을 지원받

은 사례와 1998년의 롱텀캐피탈(LTCM)에 대한 구제금융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

다. 송홍선(2004). 보험권 사례들은 Leflaive(2001), EC(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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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의 각종 

시장규율 강화 조치들을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나. 기금의 역기능과 보완수단 

모든 보험제도에는 정보를 소유한 사람과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사

람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대리인 문

제 등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데, 이러한 문제는 예금보험기금에서도 그

대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기금이라는 금융안전망이 도입되면, 보험계약

자와 보험사 모두, 심지어는 감독당국에게서도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표Ⅱ-1>참조). 보호기금이 설치되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가 

지니고 있는 리스크와 상관없이 가장 값싼 보험상품을 찾는 경향을 보

인다. 보험사 역시 기금가입 이전보다 리스크 인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자산운용에서도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투자가 늘

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보험권은 물론 은행권에 내재된 특성이기도 

하거니와,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실해진 보험사와 해당 보

험계약자가 감독당국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

서 기금의 존재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금 설치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가, 어떻게 유인부합적인(incentive 

compatible)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27). 이에 따라 

완전보장 대신 보험계약자와 기금이 손실을 분담하는 부분보장, 보험사

의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적기시정조치, 보험료차등제 등 기

금의 역기능을 줄이려는 여러 장치들이 예금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26) 전홍택, 안영석(2001).
27) Yasui(2001),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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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 내용 보완책

도덕적 해이

1. 금융기관 선정 태만

2. 기금 투명성 부재

1. 명시적 보호기금제

2. 부분보장제도

3. 보장 범위와 한도 명시

4. 적기시정조치

5. 신속한 부실 처리

역선택
1. 자율적인 기금 가입 

2. 일률적 보험료

1. 기금가입 의무화

2. 보험료 차등화

대리인 문제

1. 정치적, 감독상 포로

(political, regulatory capture)
2. 기금부족 따른 정리지연

3. 감독기관과의 이해상충

1. 기금의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

2. 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 배제

3. 감독기관과의 협력

4. 적정 수준의 기금 확보

< 표 Ⅱ-1 > 보호기금의 역기능과 해소방안

자료: 전홍택·안영석(2001), p.6.

한편, 보호기금의 재원은 기금에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갹출금(예

금보험료)으로 조달되므로 기금의 존재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수반하

게 된다. 이처럼 보호기금의 존재는 보험료 덤핑과 준비금 적립 소홀 

등으로 실패한 보험사가 초래한 손실을 건전한 보험사들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부실한 보험사들의 불공정한 시장경쟁을 부추기

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보호기금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는 보험

사의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켜 재무건전성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금의 가입이 보험사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건전한 보험사

는 기금에서 탈퇴해 버리고 부실한 보험사만 기금에 남게 되는 이른바 

역선택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법령으로 보험사들의 기금가입을 강제하

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재무건전성에 따른 보험료차등제를 도입하여 

역선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 이 때문에 기금과 

관련하여 보험사들의 재무 부담은 가장 큰 이슈의 하나이며, 세계 보험

권의 경우 적립할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거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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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부담이 미미한 사후갹출기금을 선택하고 있다. 

때때로 보호기금 여부에 따른 불공정 경쟁은 서로 다른 나라를 본국

으로 하는 국내외 보험사들 간의 불공정 경쟁 논의로 확대되기도 한다. 

즉, 안전망을 지원하는 나라의 보험사는 안전망이 없는 나라의 보험사

에 비하여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통신기술과 인터

넷의 발달로 역외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논거

로 보인다. 그러나 안전망이 있음으로써 보험소비자를 유인하는데 더욱 

유리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므로 그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대비하여 

보호기금에서는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대리인 문

제(agency problem)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호기금이 정치권이나 규제감

독당국에게 종속(political or regulatory capture)되어 부실 처리가 지연되

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부실 규모가 더욱 커지는 

일이 일반적이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오

는 폐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 

현행 통합기금은 보험계약자의 이익보다는 예금자의 이해관계에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기금이 정치와 감독은 물론 

은행권의 포로(banking capture)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금의 

독자성 또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의 지배구조, 시장 감시 및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감독기능과의 협조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

다. 이러한 기금 설치에 따른 역기능의 보완은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통합기금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즉 실질적 개선 대안을 마련하

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된 필요성 내지 순기능과 역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보호기금은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 이 점에서, 유

럽연합(EU)이 2005년 1월에 보험계약자보호기금과 관련하여 역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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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원칙들은28)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보

험계약자 보호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EU가 제시한 원칙은 

최소한의 공통 기준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25개 국가들로 이루어

진 경제연합체라는 EU의 특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자보호

기금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제Ⅲ장에서는 구체적인 EU의 원칙은 무엇이며, 그러한 원칙이 현

실에서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의 국제적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28) EU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담은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제

시하고, 2004년 11월까지 8개 회원국과 유럽보험사연합(CEA) 및 독일보험협회

(GDV)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2005년 1월 초안을 제시하였다. EC(2004, 2005) 참

조. 한편, EU는 은행권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지침(94/19/EC)과 투자자보호기금

에 대한 지침(97/9/EC)을 제시한 바 있다. EC(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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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국제적 추세

1. 보호기금 설계와 운영에 대한 일반 원칙29) 

가. 기금의 설치 의무와 기금 분리 원칙

25개 회원국을 보유한 EU가 보험계약자보호기금과 관련하여 회원국

들에게 제시한 첫 번째 기준은 각 회원국이 하나 이상의 보호기금을 보

유할 것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기금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사 지급불능을 모두 보장하는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여 생명보험과 손해

보험이 상호 보조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보호기금 설치 원칙은 EU가 역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보호기금의 설치

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은행의 예금자보호기금과 달리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보험계약자보호기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EU의 경우에도 보호기금을 보유한 나라는 

25개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 불과하다30). 

유럽을 포함하여 지역적으로 전세계에 걸쳐있는 OECD의 경우에 있

어서도 보호기금을 가진 나라는 9개국에 불과하다31). 또한 생명보험기

금 또는 손해보험기금으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는 EU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호기금을 별도로 관리할 것을 

제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32). 또한, 일반기금을 보유한 대다수 나

29) 본문의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 on Internal Market DG의 2004년 10월과 

2005년 1월의 초안이 기초가 되고 있다. EC(2004, 2005) 참조. 
30) 물론 특정 종목의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은 다수 있다. EU의 경우 제3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배상책임에 대응

하는 특별기금 설치를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금 형태의 보

호기금을 가진 나라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31) 나머지는 특별기금(special fund)만을 운영하고 있다. Yasui(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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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들은 과거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함으로써 일반기금 형태의 보험

계약자보호기금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33).  

나. 비전문적 보험계약자 보호와 계약의 연속성 유지

EU는 모든 계약자들이 동일한 보장 수준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보장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보호기

금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 소비자 또는 소규

모기업으로서의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또는 제3의 피해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원수보험에 관

한 지침(2002/83/EC의 제2조)에서 정한 보험계약과 그 운영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서 그 채무의 일부 요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계약 해

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료 역시 포함된다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EU는 보장 대상을 보험계약자로 제한하지 않고 보험수익자, 제3의 

피해자로 확대하고 있지만, 보험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비전문적 보험

소비자의 범주로 한정하고 있다34). 특이한 것은 이러한 보험소비자의 

범주에 소규모 기업도 고려되고 있다는 점인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및 보험료 평가 능력에서 일반 보험소비자와 별 차이가 없는 기업이라

면 보호기금에서 보호되어야 할 소비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2) 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분리정책에서 연유한다. 유럽에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하나의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겸영회사는 두 분야 간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분리하도록 하고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겸영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Skipper 등(1997), p.23.

33) Yasui(2001), p.312.
34) 여기서 소비자란 EU의 지침, 93/13/EC와 2001/31/EC에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

자를 말하는데, 자기 전문영역 또는 직업영역 이외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

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최근 일본의 보호기금 개정안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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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범주에 들어가는 기준은 “소규모” 기업으로 한정되며35), 그 이

외의 기업들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료의 적

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의제된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기준으로서 

“대형 리스크”36)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표Ⅲ

-1> 참조). 

보장 제외 내 용

대형리스크 철도, 비행기, 선박, 항공/선박배상과 관련된 배상책임

전문적 소비자 전문영역의 소비자들과 관련된 신용 및 보증보험

일반 배상책임 화재, 재물손해, 일반 배상책임

일반 기업 기타 손실의 경우 소규모 기업 이외

< 표 Ⅲ-1 > EU의 보호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한편, EU는 보호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험계약의 연속

성을 보장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보

호기금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되었듯이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

자가 특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보다 계약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건강

보험이나 연금보험 상품 등에 대한 니드는 가장 크지만 보험사의 판매 

제한이나 매우 비싼 보험료로 인해 이들 상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사

실상 어려워서 보호기금에서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수준의 일시금은 아

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5) 소규모 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기업의 자산 규모와 순매출 상당액

(balance sheet total and net turnover), 그리고 평균 종업원 수가 제시되고 있으며, 
EU에서 권고하는 가장 넓은 범주의 기준은 자산규모 6.2백만 유로, 순매출 12.8
백만 유로, 종업원 수 250명 이하의 기업이다. EC(2005).

36) EU지침; 73/239/EC, 88/357/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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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실 분담과 부분보장 원칙

EU는 보호기금이 당초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90%만 지급하

는 부분보장(co-insurance)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보

험계약자에게도 부실의 책임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사를 선

택한 보험계약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수요 측면에서 보험계약자

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만, 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강제보험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여 보험금의 100% 지급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자동차배상책임

보험과 같이 법에서 의무화한 강제보험의 보험금이 다른 보험과 마찬가

지로 부분보장 원칙을 적용 받는다면, 제3의 피해자 등은 법령에서 애

초에 의도했던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들 

피해자는 특정 보험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해당 보험

사에 대해 청구권을 갖게 비자발적 채권자(involuntary creditor)라는 점에

서도 부실의 책임을 분담할 명분도 약하다37). 따라서 이러한 제3의 피

해자들에게는 청구권 전액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3

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등에 대

해 부분보장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다. 

37) 이 때문에 EU에서는 일반기금 형태의 보호기금 설치 원칙을 제시하기 이전부

터 의무가입의 자동차배상책임 특별기금(special fund)의 설치를 지침(Second 
Council Directive of 30 December 1983)으로 정한 바 있다. Leflaiv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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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각국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현황

가. 소수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전세계 보험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OECD 30개 회원국들의38) 

보호기금 설치와 운영 현황은 은행권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전체 30개

국 중에서 뉴질랜드와 호주를 제외한 28개국이 명시적으로 예금자보호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권에서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운

영되고 있는 나라는 30개 회원국 중 9개국에 불과하다39). 

물론 특정종목의 기금 운영 사례도 있지만, 이는 의무가입 자동차배

상책임 등 매우 제한된 보장 범위의 특별기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

어 여기서의 논의와는 거리가 있으며40),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예금보험

제도, 즉 일반기금 형태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나 예금자보호기금의 

운영과는 차이가 크다. 일반기금은 자동차배상책임 등 의무보험과 함께 

가입이 자유로운 임의보험까지 보장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다수 보험

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보험사 등 전문 보험사의 보험상품은 

기금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독일, 이태리를 비롯한 대다수 나라들은 예금보험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캐

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 9

개국이다. 또한 기금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보장하는 것도 아

니다(<표Ⅲ-2>참조). 이는 OECD 회원국 절대 다수가 예금자보호기금을 

38) Swiss Re(2005). OECD 회원국은 19개 EU 회원국과 유럽의 비EU 국가들과 아

시아, 오세아니아, 북중미의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EU는 19개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하여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9) Garcia(2001), Yasui(2001). 9개국의 상당수는 금융위기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공

통점도 있다. 본문의 논의는 9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한다.  
40) 자동차배상책임 이외에도 사냥보험기금(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농작물재해보

험기금 (프랑스, 이태리, 일본, 포르투갈) 등이 있다. Leflaiv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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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이다. 

OECD 회원국 은행 기금 보험 기금 보험기금의 형태 비 EU
1 호주 - - - √1

2 오스트리아 ●2 - - -
3 벨기에 ● - - -
4 캐나다 ● ◎2 생명 / 손해 √

5 체코 ● - - -
6 덴마크 ● - - -
7 핀란드 ● - - -
8 프랑스 ● ◎ 생명 -
9 독일 ● - - -
10 그리스 ● - - -
11 헝가리 ● - - -
12 아이스랜드 ● - - √

13 아일랜드 ● ◎ 손해 -
14 이태리 ● - - -
15 일본 ● ◎ 생명 / 손해 √

16 한국 ● ◎ 통합 기금 √

17 룩셈부르크 ● - - -
18 멕시코 ● - - √

19 네덜란드 ● SPC3 - -
20 뉴질랜드 - - - √

21 노르웨이 ● ◎ 손해 / 신용 √

22 폴란드 ● ◎ 생명 -
23 포르투갈 ● - - -
24 슬로바키아 ● - - -
25 스페인 ● CLEA3 - -
26 스웨덴 ● - - -
27 스위스 ● - - √

28 터키 ● - - -
29 영국 ● ◎ 통합 기금 -
30 미국 ● ◎ 생명 / 손해 √

< 표 Ⅲ-2 > OECD 회원국의 보호기금 보유 현황 : 2001년 기준

   주: 1. √: EU 회원국이 아닌 OECD 회원국.
      2. ◎(또는 ●): 보험계약자보호기금(또는 예금자보호기금) 보유. 
      3. 네덜란드는 특별목적회사를 설립하여 계약자를 보호, 2000년 생명보험 기

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스페인은 공적기구인 보험사업자청산위

원회를 통해 계약자 이익을 보호. 
 자료: Garcia(1999, 2001), Yasui(2001), Leflaive(2001), EC(2002)를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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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금을 보유한 9개국 중에서 프랑스와 폴란드는 생명보험기금만

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는 손해보험기금만을 운영

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손해보험기금 외에 신용보험기금도 운영되

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5개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기금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캐나다, 일본, 미국

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각각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

과 영국은 여러 기금들을 통합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41).   

나. 전문 보험계약자 배제와 충분한 보상 체계

기금을 보유한 OECD 9개국의 보호기금들은 대체로 보호 대상에서 

기업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대형 기업들은 

보장 대상 보험종목의 제한이나 보상 한도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보호기

금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제외되고 있다42). 일반적으로 기업들을 위해 설

계된 보험상품들은 보장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해상보

험과 재보험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나라들은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

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아일랜드에서는 기업이 자연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외하고는 청구권자에서 배제되고 있다. 영국에서도 기업은 의

무보험에 한해서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과 파트너쉽만이 보상

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금을 관장하는 금융서비스보상

기구(FSCS)가 보호 대상에 소규모 기업을 포함시키고, 대형 파트너쉽을 

제외하고 있다43). 이는 비전문적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EU의 가이드라

41) 영국의 통합기금이 FSCS라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은행(1), 보험(2), 증권(9)의 3
개 대그룹, 12개 소그룹 기금들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는 복수기금형이라면, 국내 통합기금은 하나의 관리주체가 은해, 보험 등 

5개 기금을 하나인 것처럼 운영하는 단일기금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2) Yasui(2001), pp.313.
43) 소규모 기업의 기준은 순자산이 UKP 1.4M 미만이다. 또한 로이드(Lloyd)에서 

인수한 보험은 보장 제외. 로이드는 자체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EC(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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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한편, 대다수 기금들이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상에 한

도를 적용하고 있는데44), 한도 설정에는 크게 금액 한도를 정하는 형태

와 청구액의 일정 비율만을 지급하는 형태가 있다. 전자는 소규모 계약

자의 손실을 전액 보장해 주는 반면, 대형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처리비용을 제한하는 장점이 있다. 금액한도를 채택한 나라들로

서 캐나다, 프랑스, 미국, 한국 등이 있다. 

국가 보호기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1 미국 생명 / 손해 USD 300,0001 USD 300,000
2 캐나다 생명 / 손해 CAD 200,0002 CAD 250,0003

3 일본 생명 / 손해 90%4 90%4

4 영국 생명 + 손해(통합) 90%5 90%5

5 한국 생명 + 손해(통합) KRW 50M KRW 50M6

6 프랑스 생명 / - EUR 70,000 -
7 폴란드 생명 / - 50%, EUR 30,000 -
8 아일랜드  -   / 손해 - 65%; IRL 650,000
9 노르웨이  -   / 손해, 신용 - n.a.7

< 표 Ⅲ-3 > OECD 회원국 보호기금의 보상 한도

   주: 1. 환급금 기준으로는 은행과 동일한 USD 100,000. 한편, 유일하게 사전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뉴욕주의 보상한도는 USD 500,000임. 
       2. 환급금 기준으로는 은행과 동일하게 CAD 60,000. 
      3. 1사고당 기준.
      4. 자동차, 지진보험은 100%보장, 계약에 따라 생명보험은 85~90% 보장. 
      5. UKP 2,000까지는 100% 초과분은 90% 보상; 단, 의무보험은 100% 보장.
      6. 5천만원 초과분은 손해보험협회의 제3자배상책임기금에서 보상. 
      7. 무제한에서 한도제한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료 없음.
 자료: Yasui(2001), 이민환 등(2004), 이순재(2005)를 참조하여 작성.
  

44) 노르웨이의 경우 보상한도가 없었으나, 은행·보험·증권위원회는 주택보험에 대

한 100%보상을 제외하고는 90%의 비율보상과 NOK 20M(약 240만 유로 상당)의 

금액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Yasui(2001), p.314, 각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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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청구액의 일부분만 지급하는 비율보상은 계약

자 모두에게 보험사 선택에 따른 손실 분담을 요구하며, 시장규율을 강

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비율보상의 경우 물가상승에 연동하는 장점도 

있다. 일본은 청구액의 90%를 보상 한도로 하고 있으나, 강제보험에 대

해서는 100% 보상하고 있다45). 전체적으로는 보상한도에서 혼합형이 

늘고 있는데, 아일랜드와 폴란드,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이 금액 한도와 

비율 보장을 혼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01년 통합기금이 등장

하면서 2,000파운드까지는 100% 전액보장을 도입하여 비율 한도에 소

액계약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 경우 2,000파운드 초과액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90% 보장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의무가입의 자

동차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100% 전액보장을 적용하고 있다46). 폴란

드와 아일랜드는 비율과 함께 최고 보상한도를 도입한 사례다. 

한편,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기본 목적이 보험사 파산에 따른 계약

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상품인 생명보험의 

경우 대다수 나라에서는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있다. 보험계약

자에게는 지금 당장의 현금보상(payoff)보다는 계약을 지속할 경우 혜택

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계약 인수를 희망하는 보험사가 있을 

경우 기금에서 재무적 지원을 제공한다47). 물론 여기에서도 부분보장 

원칙은 적용되고 있다. 계약이전 등에서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급

45) 일본에서는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호대상에 소규모 기업을 포함하고, 사고발

생시 보장, 즉 파산 후 3월 이내의 보험금은 100% 보장하되 환급금과 3월 이후

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80%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시 중에 있음. 일본 금

융청(2005).   
46) 은행의 경우도 동일 보상 체계를 적용하지만, 무제한인 보험과 달리 최고한도

가 적용되고 있다. 즉 2,000파운드는 100% 보장되고 최고 33,000파운드의 초과분

에 대해서는 90%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대한도는 31,700파운드가 된다. 이민환 

등(2004), pp.23-25.
47) 기금의 지원은 파산선고 1건당 생명보험은 JPY 2000억, 손해보험은 JPY 300억

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전출연, 자산매입, 채무보증, 자금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형원 등(2005),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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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기금의 보장한도까지 줄이거나 예정이율 등의 삭감으로 계약자에

게 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려는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48). 영국과 캐나다의 생명보험기금에서도 계약이전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 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 혼합형 기금적립방식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가입 보험사들로부터 갹출금(예금보험료)을 

받아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갹출금을 정기적으로 거두어 기금을 적

립하고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과 보호기금 내에 자

금을 따로 적립하지 않고49) 필요한 때에 갹출금을 거두는 방식이 있다. 

전자가 사전적립방식이고, 후자가 사후갹출방식이다. 사전적립방식은 

보험사의 지급불능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

한 대형 보험사 처리에 유리하다. 또한 갹출금을 납부하는 보험사들이 

미래 재무 부담을 예측하기 용이하다는 점과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자금

의 존재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기금이 보유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금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수도 있는 단점도 있다. 한편, 사후갹출방식은 실

제 파산이 있기 전까지는 보험사들의 부담이 없다는 점과 보험사가 자

금을 내부 유보하는 효과를 통하여 자금 이용도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능은 지급불능의 신속

한 처리를 위한 핵심 기능이며, 특히 사후갹출방식에서 중요하다. 

48) 일본 금융청(2004).
49)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호기금(protection fund)’이라는 용어 대신

에 ‘보증기구(guarantee scheme)’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한편, 김형원 등

(2005)은 은행권과 보험권의 기금을 비교하면서 은행권의 기금이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1차적 목적으로 하는 예금에 대한 보험(deposit insurance)라면, 보험권의 

기금은 공적 안전망의 일부라기보다 계약자 보호가 1차적인 목표인 보험에 대한 

보증(insurance guaranty)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형원 등(2005),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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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장
1

보호기금 적립
2

목표기금 산출/배분기준 요율
3

9 미국4   1
생명보험 

손해보험

□

□
-

수입보험료

보유보험료

2.0%
2.0%

8 영국   3
생명보험

손해보험

□

□
-5 수입보험료

보유보험료

1.0%
0.8%

3 아일랜드  17 손해보험 □ - 수입보험료 2.0%

7 폴란드  31 생명보험 □ - n.a n.a.

1 캐나다  7
생명보험

손해보험 

▣

▣

Y5

Y5
요구 자본

6

수입보험료

 1.33%
 0.75%

4 일본  2
생명보험

손해보험

■

■

Y7

Y7
보험료와 

준비금 고려8 -

2 프랑스  4 생명보험 ■ Y6 책임준비금  0.05%

5 한국  8 통합기금 ■ -
보험료와 준

비금의 평균9 0.3%

6 노르웨이 26
손해보험 

신용보험

■

■

Y10

Y10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1.0%

< 표 Ⅲ-4 > OECD 회원국의 기금 운영 현황 (2001년 기준)

 주: 1. 2004년 세계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기준 점유율. OECD 전체는 92%.
    2. 기금의 적립방식: ■ 사전적립, □ 사후갹출; ▣ 일부 사전적립(최소자금)
    3. 사전갹출 비율 또는 사후갹출 한도.
    4. 뉴욕주는 유일하게 사전적립방식이며, USD 2억의 목표기금을 설정함.
    5. 사전적립형 최소기금 설정. 생명보험은 CAD 1억, 손해보험도 특별보험료 

갹출. 영국도 대기자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나 불분명하여 제외. 
    6. 요구자본은 책임준비금 등이 고려되기는 하나 개념이 다름. 
    7. 목표기금은 생명보험 JPY 4,000억, 손해보험 JPY 500억. 
    8. 적립목표액에 따라 정해진 연간 총 분담금을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규모를 

고려하여 배분. 2001년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수보대비 0.197%, 책임준비금

대비 0.012%, 손해보험은 수보대비 0.038%, 책임준비금대비 0.007%.  
    9. 목표기금은 EUR 2억7천만, 그 중 일부는 보험사 내부유보 형태로 적립. 
   10. 직전년도 수입보험료와 당년도말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
   11. 원수보험에 대하여 3년간 경과보험료의 1.5%를 목표기금 규모로 설정.
자료: Yasui(2001), Leflaive(2001), 이민환 등(2004), 이순재(2005), Swiss Re(2005)를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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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르웨이, 일본, 한국이 사전적립방식에 속하는 반면, 아일랜

드, 폴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는 사후갹출방식에 속한다. 사전적립방식

을 택하고 있는 경우 목표기금제도가 병행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

다50). 목표기금제도는 사전에 적립할 기금의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가 

차면 더 이상 기금을 적립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한도 이후부터는 사

후갹출방식과 차이가 없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사후갹출방식에 속하

는 캐나다 등은 최근 사전적립 요소를 가미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최소기금(minimum fund)을 보호기금 내에 사전 적립하고 있

다. 이는 사후갹출방식의 단점인 시장 적시 대응력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긴급자금 성격으로서 쌓는 최소한의 기금이다(<표Ⅲ-4> 참조). 

목표
기금

최소
기금

금액

손실액

연간
갹출금액

보험사파산
기간

목표기금제의 추가자금
사후갹출분

최소기금제의추가자금

사후갹출분

사전적립 사후갹출및적립적립중단

목표
기금

최소
기금

금액

손실액

연간
갹출금액

보험사파산
기간

목표기금제의 추가자금
사후갹출분

최소기금제의추가자금

사후갹출분

사전적립 사후갹출및적립적립중단

< 그림 Ⅲ-1 > 목표기금과 사후갹출

전체적으로 보면, 보호기금 적립방식에 대한 국제적 추세는 사전적

50)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유일하게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2억 달러의 목표기금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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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방식의 목표기금, 사후갹출방식의 최소기금과 같이 일정 수준의 자금

을 보유하고 그 이후에는 적립을 중단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갹출

을 재개하는 혼합형 적립방식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그림Ⅲ-1> 참조).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와 일본, 노르웨이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생명보험보호기금은 2억7천만유로의 목표기금을 정

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매년 책임준비금의 0.05%를 갹출하여 기금을 적

립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그 적립액의 일부를 보험사가 내부에 유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생명보험보호

기금이 4,000억엔, 손해보험보호기금이 500억엔을 목표기금으로 하여 

매년 1/10 상당액을 보험사들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갹출금의 배분은 

보험사의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된다51). 역시 

사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손해보험기금은 3년간 경과보

험료의 1.5%를 목표기금으로 정하고, 보험사들은 매년 수입보험료의 

1%를 갹출하고 있다.

사후갹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캐나다는 사후갹출방

식에 일부 사전적립 요소를 도입하고 있고, 영국, 아일랜드, 미국52) 등

은 수입보험료의 1% 또는 2%를 갹출 한도로 하는 사후갹출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생명보험기금(CompCorp)은 1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최소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 수준은 사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목표기금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데, 초기 

단계의 지급만을 보장하고 지급불능을 처리할 비용은 그 후의 평가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갹출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

51) 보험요율을 보면, 2001년 기준으로 생명보험기금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0.012%, 
수입보험료의 0.197%, 손해보험기금의 경우는 책임준비금의 0.007%, 수입보험료

의 0.03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순재(2005), p.12.
52)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뉴욕주에서도 기금적립 상한

을 정하는 목표기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 규모가 2억 달러에 달하면 

갹출이 중지되며, 1.5억달러 미만이 되면 부족분을 사후적으로 갹출한다. 이승철

(1999), p.30. 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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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손해보험기금(PACICC) 역시 기본적으로 사후갹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애초에 보장하지 않았던 미경과보험료(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

에 해당)에 대한 보장이 채택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기금을 

사전적립하고 있다53). 

한편, 보험사가 기금에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산출 기준은 크게 수입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으로 대별되고 있다. 수입보험료가 유량(플로우) 기

준의 지급능력 척도라면 책임준비금은 저량(스톡) 기준의 지급능력 척

도이므로 산출 근거로서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모두가 의미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사후갹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대체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사전적립방식인 경우 수입보험료 

외에 책임준비금도 적용되고 있다. 사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

의 경우, 프랑스의 생명보험기금은 산출기준으로서 책임준비금을 적용

하고 있는 반면, 노르웨이의 손해보험기금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

고 있고, 일본은 생명보험기금과 손해보험기금에서 수입보험료와 책임

준비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기금제도가 병행되고 있는 사전적립방식의 산출기준과 

사후갹출방식의 산출기준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목표기금제도가 병행되는 사전적립방식의 산출기준은 사전적 척도가 

아니라 목표로 정해진 기금 규모를 보험사들 간에 사후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에 그치고 있어서 사후갹출기준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가 보험사 파산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금규모를 추정하여 이를 보험

사들에게 사전적으로 배분하는 데 반해, 후자는 보험사가 파산한 후에 

산출된 필요 자금을 보험사들에게 사후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54). 그러나 보호기금의 적립방식에 있어서 일정 자금수준까지는 

53) Yasui(2001). 영국의 경우에도 금융서비스보상기구는 은행기금 등에서 최소기금

과 유사한 비상기금(standing fund)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이민환 등

(2004), p.22.), 여러 기금들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듯하며 2001년 통합에 따

른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 자금이었는지 아니면 상시 사전적립자금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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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적립하고 이를 초과하는 자금은 향후 실제로 보험사 파산이 발

생할 경우에 추가로 갹출하는 사전적립과 사후갹출의 혼합방식이 국제

적 추세임을 감안하면, 초점은 얼마만큼의 기금 규모를 얼마동안 갹출

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따라서 산출기준에 의하여 보험사별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결정된 요율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결정된 금액의 

수입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 대비 비율로 나타날 뿐이다. 

라. 보험사의 기금 가입 의무화 

보험사의 기금 가입은 통상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보험사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도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물론 자율가입이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기금에 참여하여 시

장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96년 이

전에는 자율가입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현재는 의무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율가입제의 문제는 모든 보험사가 언제든지 기금에서 탈퇴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 

안전망 밖에 남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기금가입 의무화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입이 자유로우면 리스크가 큰 보험사일수록 기금 안에 남으려는 유인

이 큰 반면, 건전한 보험사는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크지 않은 기금에

서 빠져나가려는 데에서 오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원천

적으로 차단장치가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입 의무화는  

건전한 보험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기에는 적절한 대책일지 몰라도 건전

한 경영을 통해 살아남은 보험사들이 파산한 보험사의 손실을 떠안는 

54) 보험료 차별화와 관련하여 사후갹출방식에서는 차등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 혼합 적립방식에서는 사전적립분에 대해서 보험료 차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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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 정도를 조절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 운영에서는 기금

가입자의 재무 부담이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보험사

의 재무건전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사가 재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기금의 크기 자체를 

미리 정해 놓는 목표기금이나 최소기금 제도가 병행되고 있다. 

또한, 보호기금은 비영리 조직 형태로 설립되고 이사회 등이 기금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사회 구성은 주로 

공공부문이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사외이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영국은 이사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보호

기금 이사회의 대다수가 사외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보호기금과 

이사회의 자율 정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이사회의 권한은 대체

로 운영상 의사결정에 한정되어 있다. 

보호기금의 기능도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기금은 법적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금의 권한으로 보험사가 지급불능이 아니더라도 재무건전성

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상태이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호기금의 역할에 대하여 은행권 예

금자보호기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가입은 물론 퇴출 심사권을 갖기

도 한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 정리방식의 결정, 상시 모니터링과 채권

조사권한 등을 보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권한의 정도에 따라 크게 보

험금 대지급 기능 위주의 약형(pay-box or weak form)과 약형보다 자율

결정권이 많은 중형 또는 강형(mild or strong form)의 보호기금으로 그 

형태가 구분되고 있다55).   

55) 이러한 구분은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보험계약

자보호기금의 경우에는 대체로 약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통합기금을 택하

고 있는 영국과 한국도 약형에 속한다. 전홍택·안영석(2001), pp.7-8, Norto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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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

1.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가. 외환위기와 금융권별 기금의 통합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는 1989년 보험보증기금(Insurance 

Guaranty Fund)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보험보증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5

천만원의 보상한도를 제공하고56), 필요한 재원은 보험사들로부터 매년 

수입보험료의 0.1%를 갹출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각 

금융권의 보호기금들이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었고 보상한도도 무제

한의 전액보장이라는 한시적 조치가 실시되었으며, 각 기금별 예금보험

요율도 비례적으로 인상되는 조치가 취해졌다(<표Ⅳ-1> 참조). 

구    분 ~1997.11 1997.11 1998.8 2000.8~
법률근거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 근거 예금자보호법 (통합)
보상한도 5,000(보험)/2,000(기타) 무제한 5,000만원

산출
기준

은행,증권 예금 평잔

보험 수입보험료(수보) 준비금 (수보+준비금)/2

보험
요율1

은행 0.02% 0.03% 0.05% 0.10%
증권 0.10% 0.15% 0.10% 0.20%
보험 0.10% 0.15% 0.15% 0.30%

< 표 Ⅳ-1 > 기금통합 전·후의 보장한도와 갹출금 산출 기준

  주: 1. 예금보험료 이외에 상환기금에 대한 특별보험요율은 일률적으로 0.1%임.
자료: 이승철(1999), p.56, 이민환 등(2005), p.54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외환위기를 계기로 각 금융권 기금은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의 보상

56) 1990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4,389천원(USD 1 = KRW 714)수준을 고려할 때, 
1989년 출범 당시의 보험보증기금의 보장한도 5,000만원은 국민소득의 11.4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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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철폐하고 한시적 전액 보장이라는 긴급조치를 취해졌으며, 보장 

범위에서도 보험권의 경우 기존의 개인 보험계약자 위주의 가계성 보험 

보장에서 1997년 12월에는 보호 대상이 퇴직보험으로 확대되었고, 한시

적으로 일반 보험권에서 취급하지 않는 보증보험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1998년 4월에는 각 금융권별로 설치 운영되어 오던 보호기금들이 은행

권의 예금보험기금으로 흡수되면서 통합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하였다. 

그런데 기금은 여전히 출범 초기의 물리적 통합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금융권 간 형평성에 따른 유사한 기준의 일률적 적용을 중시한

다. 관리 주체의 단일화는 물론이고, 일률적 기준의 기금운영이라는 단

일기금 방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료 산정, 보

상한도 설정, 상환기금의 정부지원금 회수를 위한 소급보험료 부과 과

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모든 갈등을 야기한 일련의 조

치들은 금융권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외환위기로 시행된 무제한 보장한도가 2001년 1월에 부분보장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보상한도가 적용되었다. 결국 보험권만 제

외하고 다른 모든 금융권의 보상한도가 인상되었다. 더구나 요율 인상

은 물론이고 보험권의 경우에만 산출기준도 책임준비금으로 인상되었

다. 인상된 산출기준은 통합기금은 물론 상환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는 점에서 보험권의 부담은 급증하게 되었다. 또 하나,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은 금융권이나 적게 받은 금융권이나 동일하게 0.1%의 요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적게 받은 금융권이 많이 받은 금융권의 상환부담도 일

부 떠안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나. 노출위험과 예금보험료 부담의 불균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기금이 은행권의 예금 잔고에 상응하

여 보험권의 산출기준을 수년간 누적된 수입보험료 개념인 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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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되었다. 그

러나 문제는 단순한 보험료의 증가가 아니라 예금보험에서 보상기준으

로 삼는 책임준비금의 크기, 즉 노출위험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보험권의 노출위험은 모든 금융권의 전체 노출

위험(예금평잔, 책임준비금 등의 총합)의 18.8%에 불과하지만, 기금적립

부담을 나타내는 예금보험료 납부액이 기금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35.8%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전체 노출위험의 73.7%

를 차지하면서도 기금적립부담은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 참조)57).  

구 분
보험

은행 증권 기타 합계
생명 손해 계

'03년

예금

보험료

   2,580
(27.0%)

   535
(5.6%)

  3,115
(32.6%)

  4,775
(50.0%)

  312
(3.3%)

  1,343
(14.1%)

  9,545
(100.0%)

위험노출

규모

  97,680
(14.5%)

19,787
(2.9%)

117,467
(17.5%)

493,649
(73.4%)

15,986
(2.4%)

45,596
(6.8%)

672,698
(100.0%)

'04년

예금

보험료

  2,832
(29.8%)

   571
(6.0%)

  3,403
(35.8%)

  4,960
(52.1%)

  336
(3.5%)

  814
(8.6%)

  9,513
(100.0%)

위험노출

규모

101,333
(15.6%)

21,050
(3.2%)

122,383
(18.8%)

479,977
(73.7%)

15,727
(2.4%)

33,018
(5.1%)

651,105
(100.0%)

< 표 Ⅳ-2 >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납부 현황

(단위: 노출규모-십억원, 보험료-억원)

  

 자료: 예금보험공사(2005).

57) 보험원리로 보면, 자동차와 비행기를 같은 운송수단이라고 해서 동일한 보험요

율 테이블에서 비교하지는 않는다. 리스크 자체가 상이한 대상 간에 보험료 또

는 보험요율 비교나 차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

서 금융권간 차등화도 동일 리스크 척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통합기금은 사실상 단일기금으로 운영되어 온 특성 때문에 본문의 기금간 비교

가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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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험노출규모와 보험료 부담 간의 역전 현상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보험권의 파산(부도) 확률과 파산 건당 손실규모가 은행권

에 비해 높고 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이러한 역전 현상

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손해율 방식(loss ratio method)

을 이용한 예금보험요율의 적정성 평가에서는58) 보험권의 손해율과 비

교할 때 은행권의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손실

누계(A)
보험료

누계(B)
손해율

지수(A/B)1
경험손해

지수

실제요율

지수

은    행   460,019 24,453 18.812 1.00 1.00

보 험 사    91,325 17,077  5.158 0.27 3.00

생명보험 87,690 13,858 6.328 0.34 3.00
손해보험 3,635 3,219 1.129 0.06 3.00

보증 

보험
  102,500 -2 - - -

< 표 Ⅳ-3 > 보험권과 은행권의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 실적 

(단위: 억원)

  주: 1. 2004년까지의 보험금지급 실적을 보험료 수입 실적으로 나눈 것임.  
     2. 보증보험은 보험보증기금이나 예금보험기금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음.
자료 : 이순재 (2005), p.49. 참조 .    

그 결과 손해율 지수는 보험권이 은행권의 1/3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에 설정된 예금보험요율은 손해율 실적에 상응하는 요율조정 조치

58) 본문에서는 손해율 방식을 통하여 기존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순보

험료 방식의 평가는 부족한 데이터와 아직은 불안정한 많은 가정을 수반하는 국

내 예금보험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

험료 평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예정보험요율(expected premium rate)
을 전제로 하여 평가기간의 보험료와 보험금 실적을 기초로 손해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예정요율을 조정하는 방식(loss ratio method)이다. 또 하나는 기존의 

요율과는 무관하게 사고빈도(부도확률)와 사고심도(건당 손해액)를 예측하여 향

후 리스크에 상응하는 순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net premium method)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개발원(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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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뒤따라야 했다59). 그러나 현재의 요율이 설정된 2001년 이후부터 지

금까지 보험권의 0.3%와 은행권의 0.1% 요율에는 한 번의 조정도 없었

다(<표Ⅳ-3> 참조). 

다. 금융권간 상호보조와 전문 보험계약자의 보호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예금보험기금의 예금보험요율의 

부적정 이외에도 상환기금의 특별보험요율 결정에서 나타난 상호보조의 

문제가 있다. 사고 발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간의 불균형이 나타날 때, 위험이 낮은 가입자는 위험이 높은 가입자의 

보험 혜택에 대하여 그 보험료 부담의 일부를 대신 납부해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60). 이는 흔히 상호보조(subsidy)의 문제라고 불린다. 

2002년 당시 정부는 예금보험과 관련하여 기금에 투입된 전체 지원

금 중 회수불가능 금액을 69조원으로 추정하고, 이중 49조원은 시장 불

안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고, 시장 안정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금융권이 20조원을 현재 세대(25년간) 안에서 부담한다는 상환

계획을 제시하였다61). 그런데 부담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0.1%의 분담률

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일부 금융권의 상환의무가 나머지 금융권에

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손해보험권의 경우에는 받은 보

험금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외환위기의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예금보

험기금은 보증보험을 보장함으로써 예금보험의 보호대상이 아닌 전문적

59) 이에 대해 통합기금에서는 은행권의 손해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구조조

정이 조기에 마무리된 데 기인하는 것이고, 보험권은 아직 구조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 예금보험요율이 적정하여 요율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요율이 적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에 적용할 요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60) 이순재(2005), p.51.
61) 재정경제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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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전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보증

보험의 손실은 금융권 전체의 손실이고, 정부가 부담할 몫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62). 보증보험이 금융권 전체의 손실이라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보증보험은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일

반 보험사가 접근할 수 없는 독점사업 영역이며, 통합기금 이전의 1989

년 보험보증기금에서도 보증보험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보증보험사도 

기금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둘째, 보증보험사의 지급불능

은 보험시장의 불안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산

운용시장의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의 지급불능

에 따른 손실을 입은 보증보험계약자들은 기금 존립의 정당성을 부여한 

비전문적 보험소비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평가능력을 지닌 금융기관 등 

대기업이었다. 근본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

서 보험권의 손실로 분류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투명하지 못한 관리방식이다. 

라. 기금의 보상 한계와 손해보험협회의 제3자배상책임기금

통합기금은 은행권 예금자의 예금 잔고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의 계

약해지 환급금에 초점을 맞춘 보상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본래의 보험계

약자 보호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보험계약자의 보장 니드는 지

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나, 보험권의 현행 보상한도는 1989년에 책정된 

5,000만원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보상 수준은 환급금 

측면에서는 예금자로서의 보험계약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63), 위험보장을 위해 보험상품을 구입한 본래의 보험계

62) 2002년 상환대책에서도 보증보험 손실을 보험권 상환부담에서 차감하고 있다. 
63) 은행권 통계에 근거할 때, 2001년 부분보장으로의 전환에서도 2000만원 수준이 

적정 수준이며, 5,000만원 보상한도는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시장규율이 약화

될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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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가 보험사고에서 기대하는 보험금으로서는 부족한 수준이다. 보험

계약자는 내가 맡긴 돈을 그대로 가져가는 예금이 아니라 “1인은 만일

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 돈을 몰아주는 보험을 구매했다는 점에서 

예금자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기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

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가 지급불능에 

처할 경우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기금, ‘제3

자배상책임기금’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자동차배상보험은 그 특성상 부분보장을 

적용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제3의 피해자

들은 보험사에 대한 비자발적 채권자들이어서 각 나라들은 제3의 피해

자가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받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

험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의무보험에 대해

서는 공동보험의 부분보장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기

도 하다. 

그렇다고 동일 종목에 복수의 기금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 특별기

금을 설치한 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경직성이라는 또 다른 원인이 있

다. 단일기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기금에서는 각 금융권 기금 

간에 차별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배상책임의 100% 전액보

상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5,000만원까

지는 예금보험기금 내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으로부터 보장받고, 그 초

과분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의 제3자배상책임기금으로부터 전액 보장

받는 이중 구조가 생겨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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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

가. 통합기금은 기금 분리의 원칙 결여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내 예금

보험제도는 기금의 설치 형태와 운영의 특이성, 보장범위 및 보장한도

의 미흡, 적립방식의 미완성, 예금보험료 평가방식의 특이성이라는 측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기금의 형태와 관련하여 국

내 기금이 채택하고 있는 통합기금은 세계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형태로

서64), 비슷한 형태의 영국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합기금을 채택하

고 있는 영국의 경우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가 여러 금융권의 기금

들을 통합 관리하지만, 기금별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독

자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기준으로 금융권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국내 예금보험기금65)과 형식에서는 같지만, 내용에서는 전혀 

다른 운영방식이다. 영국은 통합기금이지만 기금분리 원칙에 부합하는 

반면, 국내 기금은 기금분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금분리 원칙은 특성이 다른 금융권 간의 상호보조 가능성을 원천

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EU는 보험권과 다른 금융권이 

아니라 보험권 내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서 기금 분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EU 보험시장은 분

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는 정반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물

론 은행과의 겸업도 허용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런 EU에서 제시한 기

금분리 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통합기금은 여러 금융권의 이해가 얽혀 있는 기금들을 

64) 2004년 Norton은 국제예금보험기구연합(IADI) 연차회의에서 영국 보험기금을 

평가하면서 아직 실험단계의 불완전한 형태라고 언급했다. Norton(2004).
65) 2004년부터 신협기금은 통합기금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 설치되었다. 따라

서 현재 통합기금은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상호저축 등 5개 금융권역 기금의 

통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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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보상한도와 하나의 요율 척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

에 보험금 기준으로는 부족한 보상한도 문제는 부분적으로 봉합된 상태

이고, 요율과 산출기준의 보험료 산정 문제는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다.  

특정 금융권 기금의 부실이 나머지 금융권 기금의 적립과 운용에도 영

향을 미칠 개연성도 높아 예금보험기금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기금제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모두 기금분리 원칙이 결여된 

단일기금형 운영방식에서 초래된 제약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통합기금은 그동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일어난 기

금과 금융권 사이의 분쟁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산업의 특성을 높

인다는 것은 기금과 산업 간 연계성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금융권별 

기금들의 차별성이 제고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채산제와 같은 방화벽

은 각 기금의 차별성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장치로서 상호보조를 원

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리스크가 동일한 그룹 단위

를 분명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내 예금보험기금은 기금분리

의 원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애매한 보호 대상과 부족한 보상 한도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대상은 “예금 등” 금융상품의 청구권자로 

되어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종목과 일부 단체보험 종목만이 인정됨

으로써 그 범위가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권 기금의 보호대상이 보

다 명시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있고, 보호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EU

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문적 금융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한도에서도 계약자에게 충분한 보상한도를 제공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저축상품의 범주에서 보험상품을 취급

함으로써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고에서 받을 보험금 기준의 보상이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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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계약의 연속성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으로는 환급금이 아니라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상한도가 설정되고 있으

며, 계약이전을 통해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EU는 보험계약의 연속성 중시를 별도의 원칙으로 제시할 만큼  

보험권의 특성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사

가 지급불능이 되었을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계약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계약이전 과정에서 

보험가입금액 삭감이나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가 부실 보험사를 선

택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함께 수반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적립목표액 부재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사전적립을 채

택한 모든 나라가 목표기금을 수반하고 있는 국제 추세와는 차이가 있

다. 실제로 기금적립 방식이 사전적립이건 사후갹출이건 간에 대다수 

기금들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로 나타

나고 있다. 즉, 어느 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 보험사들로부

터 보험료를 받지 않으므로 적립중단 상태 또는 사후갹출 상태에 이르

며, 자금이 일정 수준 미만이 되거나 부실 보험사로 인한 손실이 발생

하면 다시 보험료를 걷는 방식이므로 일종의 혼합형 적립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기금들은 적립방식과 상관없이 많게는 

3,000억원 내외에서 적게는 9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기금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준비금과 수입

보험료를 산출기준으로 병용하고 있는 사례는 국내 기금밖에 없다. 국

제적으로는 수입보험료가 일반적 산출기준이며, 예금보험료를 궁극적으

로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에게는 누적 보험료(책임준비금)가 아니라 증가

된 보험료(increased premium)의 형태로 전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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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많다66). 물론 일본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와 준비금을 병용하는 사

례도 있고, 책임준비금만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도 있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목표기금의 연간 

할당액을 사후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프랑스의 경우는 

일부 기금을 보험사 내부에 유보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 국내 기금의 운

영과 다르다. 

보험요율의 경우 산출기준, 목표기금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

으로는 수입보험료의 경우 0.8%~2%를 최대 갹출 한도로 정하고 있는 

반면, 책임준비금을 산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보험요율은 

최대 0.05%로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보험시장 환경이나 규모 등을 고

려하더라도 국내 기금의 예금보험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목표기금제를 도입할 경우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준이 목표기금제의 연간 할당액을 사후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에 

한정된다면, 어떤 산출기준을 사용하느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필요로 하는 목표기금제의 규모 자체가 더 중요

하다.

66) 이순재(2005),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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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1. 보상한도와 적립목표액의 추정

가. 분석 대상 및 데이터

예금보험기금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보상한도를 목표 적립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연도말 보험계약자별 해약식준

비금 현황,  연간 보험금 지급 실적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의뢰하였으

며 조사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이루어졌다. 통계의 객

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통계의 작성에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

자급 이상이 작성토록 하였다. 분석 대상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 5개사

(대형사 1개사, 중소형사 4개사), 손해보험사 6개사(대형사 3개사, 중소

형사 3개사) 등 총 11개 보험사로67) 이루어졌다(<표Ⅴ-1> 참조).

내 용 특 징

분석대상
11개 보험사 -

생보 5개사, 손보 6개사
 전체 보험사 대상 의뢰

조사기간 2005.7～2005.8 (약 2개월) -

자료형태 연별(연도말 또는 연간) 데이터 3가지 형태의 DB자료

작 성 자 관련 책임자급 이상 보험사 기획부 경유

< 표 Ⅴ-1 > 분석 대상 및 데이터

먼저, 손해보험사들과 생명보험사들의 연별 데이터들을 각각 합산한 

통계를 손해보험권과 생명보험권 각각의 전체 시장 데이터로 의제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보험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외환위기 이후 안정기

67) 대형사의 기준은 생보사 상위 3개사 기준, 손보사는 상위 5개사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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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으므로 현재의 환급금 분포나 보험금 지급 분포가 향후 수년간 크

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환급금 데이

터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자별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으로 구성되었다. 보험금 데이터는 만기환급

금을 제외한 사망, 후유장애, 질병 등의 순수한 보험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실적으로 구성되었다.   

시나리오 환급금 기준 한도 추정 보험금 기준 한도 추정

데이터
GDP대비 비율

환급금 구성 분석 지급보험금 구성 분석

분석
 - 계약자 구성비와 금액 구성

비별 보상수준 선택 분석

 - 계약자 구성비와 금액 구성

비별 보상수준 선택 분석

< 표 Ⅴ-2 > 보상한도의 추정방법

보상한도 추정을 위한 분석은 시나리오별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시나오별 분석은 ①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보유한 나라들의 GDP 대비 

비율을 이용한 해약환급금 한도의 추정, ② 은행권 기준에 상응하는 환

급금 기준의 한도 추정, ③ 지급보험금 기준의 한도 추정 등으로 이루

어졌다(<표Ⅳ-2>참조). 즉, 시나리오별 분석의 1단계는 해약환급금 한도

의 조정 단계이며, 제2단계는 지급보험금 한도의 조정 단계로 1단계와 

2단계는 독립적인 단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기금의 적정 적립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보상 한도 추정과 

동일하게 시나리오별 분석방법을 선택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는 ① 과거 보험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액 등을 적립기금의 적정 규

모로 추정하는 방법, ② 보험사 환급금 데이터를 고려한 적립기금의 추

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최종적으로 적립기금의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제Ⅱ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험권 특성을 반영하는 기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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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은행권과 달리 최소한의 기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여러 

시나리오들 중 최소기금을 대안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적립규

모의 추정 결과는 향후 보험사의 예금보험료 부담, 기금의 보험료 차등

의 적용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가지 경우

만 단순히 적용하는 것보다는 분석이 가능하고 정합성이 인정된다고 생

각되는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은 시

나리오별 결과를 도출한 후에 어느 정도의 적립기금이 국내 현실상 바

람직한 가를 범주별로 제시하는 단계를 거쳤다(<표Ⅴ-3>참조).  

시나리오 과거 실적 기준 규모 추정 해지율 기준 규모 추정

데이터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 실적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 실적

분석  - 평균적 적립기금 규모 산정  - 평균적 적립기금 규모 산정

< 표 Ⅴ-3 > 목표기금의 추정방법

나. 적정 보상한도의 추정 

(1) 1인당 GDP 대비 보상한도 비율

OECD국가 중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

로 2003년 기준으로 1인당 GDP 대비 보상비율을 산출한 결과,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GDP 대비 환급금보상 비율이 2.40인 것

으로 나타난 반면68), 국내 예금보험기금의 1인당 GDP 대비 환급금보상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3.3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Ⅴ-4>참조). 

68) GDP 대비 보상비율과 관련하여 환급금에 상응하는 은행의 예금자 보호기금의 

보상한도에 대한 IMF의 권고사항은 1인당 GDP 대비 1배~2배임. 예금보험공사

(200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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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OECD 보호기금들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환

급금보상 수준은 약 3,60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현행 

5000만원이라는 보상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가
환급금기준 GDP(B; 

2003기준)
 GDP 대비 

부보비율(A/B)최고한도 달러환산(A)

미국 USD 100,000 100,000 37,368  2.68

캐나다 CAD  60,000  42,857 23,536  1.82

프랑스 EUR  70,000  79,096 29,240  2.70

OECD 평균 (최고한도 기준)  2.40

한국 5,000만원 41,950 12,628  3.32

< 표 Ⅴ-4 > 1인당 GDP 대비 환급금 기준 보상한도의 추정

주: 1. USD 1 = CAD 0.714, EUR 1.13, KRW 1,191; IRL 1 = EUR 1.26974 

   2. 캐나다의 GDP는 2002년 기준

다른 한편으로, OECD 회원국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1인당 GDP 대

비 보험금보상 비율을 보면, ① 최고한도만 설정되어 있는 국가는 1인

당 GDP 대비 보험금보상 비율이 약 5.6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② 최고한도만 설정되어 있는 기금뿐만 아니라 보험금보상 한도에 비율

까지도 고려한 경우, 1인당 GDP 대비 보험금보상 비율이 약 7.27에 이

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Ⅴ-5> 참조). 따라서 최고한도만을 

적용하여 보험금보상 한도를 추정하여 보면, 약 8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고한도뿐만 아니라 부분보상 비율을 적용하

고 있는 국가들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가 약 1억

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기금의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는 OECD의 기금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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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험금기준 GDP(B; 

2003기준)
 GDP 대비 

부보비율(A/B)최고한도 비율보상 달러환산(A)
미국 USD 300,000 - 300,000 37,368  8.03

캐나다 CAD 200,000 - 142,857 23,536  6.07
프랑스 EUR  70,000 -  79,096 29,240  2.70
소계 평균 (최고한도 기준)  5.60

아일랜드 IRL 650,000 65% 606,175 37,639 16.10
폴란드 EUR  30,000 50%  16,949  4,894  3.46
영국 무제한 90% - - -
일본 무제한 90% - - -
전체 평균 (비율보상 포함)  7.27

< 표 Ⅴ-5 > 1인당 GDP 대비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의 추정

주: 1. USD 1 = CAD 0.714, EUR 1.13, KRW 1,191; IRL 1 = EUR 1.26974. 

    2. 캐나다의 GDP는 2002년 기준

따라서 국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경우 해약환급금 기준의 보상한

도 조정과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의 증대를 고려하여 보험의 특성을 적

절히 반영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환급금 기준 적정 보상한도 추정

환급금 기준으로 금액계층별 보험계약자의 비율과 금액을 살펴보면

(<표Ⅴ-6> 참조), 보험권의 분포는 은행권의 분포와 대조적으로 2,000만

원 이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의 보상한도 

5000만원은 생명보험에서 전체 계약자의 99.8%, 금액으로는 전체 환급

금의 95.1%까지 지급할 수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99.9%의 계약자

와 93.1%의 환급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급금 기준으로는 은행권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69), 현재의 환급금 

69) 예금보험공사(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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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보상한도는 사실상 완전보장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면서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계약자 환급금 계약자 환급금 예금자 예금잔고

2천만원 이하  98.7  84.3  99.2  82.8  96.6  24.2

3천만원 이하
  0.9

 (99.6)
  7.2
(91.5)

  0.5
(99.7)

  6.0
(88.8)

  2.2
(98.8)

  9.4
(33.6)

5천만원 이하
  0.2

 (99.8)
  3.6
(95.1)

  0.2
(99.9)

  4.3
(93.1)

  0.6
(99.4)

  5.7
(39.3)

5천만원 초과
  0.2

(100.0)
  4.9

(100.0)
  0.1

(100.0)
  6.9

(100.0)
  0.7

(100.0)
 60.7

(100.0)

< 표 Ⅴ-6 > 보험권과 은행권의 금액계층별 소비자 구성비

(단위: %) 

   주: 1. 은행은 2000년 6월말 기준, 보험권은 FY2004 기준.
      2. ( )은 누적 비율임.

 자료: 보험권은 11개 보험사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은행권은 예금보험공사(2000).

이에 따라 적정 보상한도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예금보험공사

가 2001년 부분보장 전환에 대비하여 제시한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 당시 공사는 IMF의 권고 수준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금융기관 

예금자별 예금잔고 데이터를 기초로 2,000만원의 보상한도를 제시한 바 

있다. 2,000만원은 전체 예금자의 99% 내외의 보호와 IMF의 권고수준

인 1인당 GDP의 1~2배를 근거로 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준용할 

때, 보험권의 환급금 기준 보상한도는 2,000만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

단된다. 보상한도가 2,000만원일 경우 생명보험에서 전체 계약자의 

98.7%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보호대상 금액의 84.3%까

지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2,000

만원의 보상한도 수준은 전체 계약자의 99.2%가 보호받고, 전체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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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2,000만원이 적정한 보상한도라고 판단된

다.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약자 보험금 계약자 보험금

2천만원 이하  97.7  58.2  98.9  59.9

3천만원 이하
  1.0

 (98.7)
  8.7
(66.9)

  0.4
(99.3)

  7.7
(67.6)

4천만원 이하
  0.3

 (99.0)
  4.7
(71.6)

  0.2
(99.5)

  6.0
(73.6)

5천만원 이하
  0.3

 (99.3)
  4.8
(76.4)

  0.2
(99.7)

  5.3
(78.9)

8천만원 이하
  0.4

 (99.7)
  8.8
(85.2)

  0.2
(99.9)

 17.0
(86.6)

9천만원 이하
  0.0

 (99.7)
  0.9
(86.1)

  0.0
(99.9)

  2.0
(88.6)

1억원 이하
  0.1

 (99.8)
  4.0
(90.1)

  0.0
 (99.9)

  5.0
(90.5)

1억원 초과
  0.2

(100.0)
  9.9

(100.0)
  0.1

(100.0)
  4.5

(100.0)

< 표 Ⅴ-7 > 지급보험금의 계약자 구성비
(단위: %) 

  주: 1. FY2004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금액계층별로 나눈 것임 

      2. 건수 및 금액 비율은 각각 누적건수와 누적금액의 비율을 의미.

자료: 11개 보험사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그러나 보험권 보상한도의 상한(ceiling)은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보험

금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사가 지급불능에 처한 특정

기간 동안에 보험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는 환급금을 받을 유사 예

금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구매한 

본래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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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보장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 본 1인당 GDP 대

비 보험금보상 비율은 최저 8천4백만원에서 최고 1억1천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수준에 따를 때, 보험사가 지급불능에 처했을 경우 생

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의 99.7%~99.8%에게 지급받을 보

험금의 85.2%~90.1%를 보상하는 수준이며,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의 99.9%에게 지급받을 보험금의 대략 86.6%~90.1%를 보상

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80%~90%의 비율보상을 적용하고 있

는 해외 기금들과 비교해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나. 적립목표액의 추정

(1) 해지율을 이용한 목표기금 규모 추정

기금의 적립목표액을 급격한 해지율 상승에 따른 유동성 대비 자금

의 규모로 설정할 경우, 해지율에 상응하는 유동성 자금과 이와는 무관

한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정상적인 보험금 규모를 추정하여 적정 목표

기금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급금과 보험금 지급 실적 데이터

를 기초로 하여, ① 환급금 기준으로 목표기금의 규모를 추정한 후, ② 

환급금과 보험금지급의 합계 기준으로 목표기금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목표기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지급여력 부족 또는 부실지정 보험사의 해

지율과 정상 보험사의 해지율 자료(<표Ⅴ-10> 참조)를 기초로 하여 외

환위기 직후의 최악의 해지율을 기금 규모를 추정하는 해지율로 사용하

였다.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선정된 해지율 시나리오에 의해 ① 환급금만

을 고려하여 목표기금을 추정한 결과(<표Ⅳ-8>참조), 부실사 해지율 시

나리오에서는 각각 최소 3,386억원에서 최대 6,772억원의 목표기금 규

모가 추정된 반면, 건전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최소 2,1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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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대 5,424억원의 기금규모가 추정되었다. 한편, ② 환급금과 보험

금을 모두 고려할 경우, 부실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3,856억원

에서 최대 7,712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산출되었으며, 건전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2,640억원에서 최대 6,364억원의 기금규모가 추정

되었다. 

         

해지율 시나리오
환급금 ①  환급금 + 보험금 ②

Max Min Max Min 

지급불능 2개사 이하 3,386 2,170 3,856 2,640

지급불능 3개사 이하 5,079 3,245 5,784 3,959

지급불능 4개사 이하 6,772 5,424 7,712 6,364

< 표 Ⅴ-8 > 생명보험 목표기금의 규모 추정

(단위: 억원)

  

주:  1. MAX는 외환위기 직후 부실사 해지율(36.1%) 반영. 
     2. MIN은 외환위기 직후 건전사 해지율(28.9%) 반영.
     3. 목표기금의 규모는 중소형사 지급불능을 기준으로 산출. 

다음으로, 손해보험의 경우 해지율 시나리오에 의해 목표기금을 추

정한 결과(<표Ⅴ-9>참조), ① 해약환급금만을 고려하는 경우 부실사 해

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568억원에서 최대 1,136억원의 목표기금 규

모가 추정된 반면, ② 건전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455억원에서 

최대 910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추정되었다. 한편 ② 환급금과 보험금 

지급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부실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1,480

억원에서 최대 2,960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추정된 반면, 건전사 해지

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1,367억원에서 최대 2,735억원의 목표기금 규

모가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목표기금 규모추정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이 보다 많은 목표기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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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지율 시나리오
환급금 ①  환급금 + 보험금 ②

Max Min Max Min 
지급불능 2개사 이하   568   455 1,480 1,367

지급불능 3개사 이하   852   683 2,220 2,006

지급불능 4개사 이하 1,136   910 2,960 2,735

< 표 Ⅴ-9 > 손해보험 목표기금의 규모 추정

(단위: 억원)

  

주:  1. MAX는 외환위기 직후 부실사 해지율(36.1%) 반영. 
     2. MIN은 외환위기 직후 건전사 해지율(28.9%) 반영.
     3. 목표기금의 규모는 중소형사 지급불능을 기준으로 산출. 

해지율 생명보험시장 평균 비 고

1999. 6 30.9% 부실사 36.1% /건전사 28.9%

1999. 9 25.0%

1999.12 25.7%

2000. 3 20.5%

2001. 3 27.1%

2002. 3 22.1%

2003. 3 14.8%

2004. 3 16.2%

2005. 3 14.2% 손해보험 16.0%

< 표 Ⅴ-10 > 외환위기 이후 보험시장 해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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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조정 소요자금 기준 목표기금 규모 추정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보험회사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된 총 구

조조정자금은 9조1,327억원이며, 이중 8조7,691억원(45.2%)은 생명보험

사에, 3,636억원(1.9%)은 손해보험사(보증보험사 제외)에 각각 투입되었

다. 이외에 10조 2,500억원의 자금이 예금보험기금의 가입 대상이 아닌 

보증보험사에 긴급조치를 통해 투입되었다(<표Ⅴ-11> 참조). 

구 분
보험권

보증 계
손실

분포생명보험 손해보험 소계

2001년 이전 85,653 381 86,034 102,500 188,534  94.2%

2002년 - 869 869 -   869   1.0%

2003년 1714 2,386 4,100 - 4,100   4.5%

2004년 324 - 324 - 324   0.3%

합계 87,691 3,636 91,327 102,500 193,827 100.0%

< 표 Ⅴ-11 > 기금의 부실보험사 지원 실적

(단위: 억원) 

주: 예금보험공사(2005), p. 25를 기초로 작성. 

2001년까지 보험회사 구조조정이 이루어 진 후, <표Ⅴ-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건전성 중시의 감독정책 영향으로 보험시장의 부실규모

는 전체 부실규모의 5% 이내로 급감하고 있다. 전체 부실규모 분포를 

추정하여 보면, 2001년 이전에 94.2%를 보이고 있으나, 2002년에는 

1.0%, 2003년에는 4.5%의 분포를 보이는 등 보험시장의 환경은 재무적

으로 안정적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의 

보험시장의 부실규모는 거의 0에 가까운 0.3%(324억원)수준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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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정 결과는 <표Ⅴ-1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생명보험의 목표기금액은 최소 5,400억원에서 최대 1조800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손해보험의 목표기금액은 최소 2,424억원에서 최대 4,848

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2개사를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약 5,400억

원, 손해보험사는 2,424억원의 목표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판단된다. 

구조조정 실적 생명보험 손해보험

지급불능 2개사 이하  5,400 2,424

지급불능 3개사 이하  8,100 3,636

지급불능 4개사 이하 10,800 4,848

< 표 Ⅴ-12 > 구조조정에 필요한 목표기금의 규모 추정

(단위: 억원) 

주: 구조조정 실적 중 대형사 구조조정 실적은 제외하고 산출된 것임.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결과들을 도출함에 있어서 4개 미만의 보험사

를 기준으로 하고 보험사 규모에서도 중소형 보험사의 지급불능을 가정

하여 목표기금 규모를 추정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

려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과거의 전례로 보아 초대형 보험사의 파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금만으로 파산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시장의 건전성 규제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외환위기와 같이 감

독규제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지급불능 사례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

이라는 점. 셋째, 최소기금 규모로 2개사 미만의 지급불능에 대처할 정

도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해외 사례. 넷째, 보험시장의 부실 보험사 

분포, 마지막으로 모형에 의한 기금추정은 아직 데이터와 가정에서 해

결할 사항이 많음을 고려했다.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69

2.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가. 보험계약자 보상한도의 이원화

보상한도 분석 결과, 5000만원의 보상한도는 해약환급금 기준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반면, 보험금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보상한도는 보

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의 보상한도는 낮추는 반면, 보험

금 기준의 보상한도는 높이는 이원화 방향으로 보상한도를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표 Ⅴ-13> 보상한도 조정안  

구 분 해약환급금 보험금 비 고

현 행
5000만원 

한도

5000만원 

한도

 - 보험금 기준으로는 부족

 - 도덕적 해이 방지에 미약

제1안

2000만원 

한도

(전액보상)

2000만원 +
초과분× 90%

(한도: 무제한)

 - 소액 계약자 보호 중점

 - 고액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충분한 보장한도 

제2안
보험금(해약환급금포함)의 90%

(한도: 무제한)
 - 전계약자 도덕적 해이 방지

 - 충분한 보장한도 

따라서 두 가지 보상한도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다(<표Ⅳ-13>참조), 

제1안은 모든 일반 계약자에게 2000만원까지 전액을 보상하고, 보험사

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0%까지 부분보상을 통해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을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반면, 제2안은 전액보상의 최저한도를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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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대신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무제한으로 90%의 부분보장을 제공하

는 것이다. 모든 계약자에게 부실한 보험사를 선택한 책임을 부과한다

는 개념이다. 어느 기준이든 현행 5,000만원 보상한도를 조정함에 따른 

추가적인 재무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제 도입

기금적립에서는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제 도입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

로 판단된다.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은 2개사가 파산하였을 때 필요한 지

원액의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따라서 목표기금의 

규모는 생명보험의 경우 최소 3,856억원에서 최대 5,400억원, 손해보험

의 경우 최소 1,480억원에서 최대 2,424억원이 적정하다고 본다. 보험권 

전체로는 최소 5,336억원에서 최대 7,824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표Ⅳ-14>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의 설정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권 전체

제1안 5,400억원 2,424억원 7,824억원

제2안 3,856억원 1,480억원 5,336억원

제1안과 제2안을 비교할 때, 보다 현실적인 안은 과거 구조조정 과

정에서 소요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제1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보험은 5,400억원, 손해보험은 2,424억원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본

다. 제2안의 경우에는 해지율을 고려한 유동성 부족에 대응한 규모를 

추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1안에 비해 미래지향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생명보험의 목표기금은 약 3,856억원, 손해보험의 목표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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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480억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기금의 배분은 보험사의 재

무건전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할 복수기금제의 도입

예금보험제도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근본적인 토대는 기금분리 

원칙의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예금보험제도에서는 

다른 기금과의 관계나 다른 기금의 지급능력 정도에 따라 보험계약자보

호기금이 보상한도 조정이나 적립규모 설정 등에서 영향을 받을 개연성

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의 단일기금 방식의 기금 운영에서 오는 폐

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구    분 단일기금 복수기금 구 분 단일기금 복수기금

기금 유동성 + - 금융기관 

차등화
- +

산업연계성 

강화
- + 시장변화 대응 - +

상호보조 

방지
- + 경쟁 촉진 - +

금융권 

분쟁축소
- + 관리/차입비용

절감
+ -

< 표 Ⅴ-15 > 단일기금과 복수기금의 비교

  주: 비교우위: “+”, 비교열위: “-”를 나타냄.   
자료: 김대식 등(2004b), p.164를 일부 수정. 

실제로 예금보험기금은 통합 이후 줄곧 금융권간 여러 기금들 간의 

형평성에 매달려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기금의 유동성은 커질 수 

있어도 보험권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기금과 보험산업의 연계성이 떨

어지고, 상환기금에서 나타난 상호보조의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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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단일기금방식의 운영에서 촉발된 보험요율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차단할 목표기금제나 보험료차등화 등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데 복수기금에 비해 근본적

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단일 관리주체의 통합기금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금융권별 기금 운영은 개별 금융권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복수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금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도 바람직하다.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복수기금제의 적

용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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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단일기금 방식에서 오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기금은 각 금융권 소비자들의 보호를 최

대한 보장하기 위해 복수기금제를 채택하여 다양한 니드를 수용할 수 

있는 터전과 기금의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보호기금의 금융권별 니드가 다르고, 도덕적 해이 등 기금운영에 

따르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도 기금의 특성마다 조금

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복수기금제의 도입은 금융소비자와 기금가

입자 모두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복수기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기금과 금융권간의 각종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장한도의 이원화를 제안한다. 

보험계약자의 본래 목적인 위험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험금 기준으

로 보상한도가 상향될 것을 제안하고, 보험계약의 연속성 단절을 의미

하는 해약환급금 기준의 보상한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약환급금의 성격상 예금 한도와 수

준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나, 현재와 같은 단일기금 방식에서

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저축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보험권의 보상한도를 달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은행권의 인출쇄도와 시스템리스크

에 상응하는 기금의 연장선상에서 보험권의 기금규모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험권에 도입된 예금보험기금의 특성을 최대한 살

리면서도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보험계약의 연속성에 근거한 계약이전 등의 정리방식과 더불어 최

소한의 목표기금 적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 예금보험기금은 정부의 지급보증과 단절되기 위한 걸음마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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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래서 중요하다. 과거의 인식에

서 벗어나지 못하면 과거의 오류가 내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구축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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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1

(이하)

해약환급금 구성
2

지급보험금 구성
3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0만원 93.2 51.8 85.7 42.5 94.8 39.3 89.1 25.7

1000만원 97.3 67.5 94.0 62.3 97.7 49.9 94.1 39.9

1500만원 98.6 76.5 97.3 76.0 98.5 54.9 96.6 51.2

2000만원 99.2 82.8 98.7 84.3 98.9 59.9 97.7 58.2

2500만원 99.5 86.4 99.6 88.9 99.2 64.0 98.3 63.4

3000만원 99.7 88.8 99.7 91.5 99.3 67.6 98.7 66.9

3500만원 99.8 90.6 99.8 92.9 99.4 70.7 98.9 69.4

4000만원 99.9 91.6 99.8 93.8 99.5 73.6 99.0 71.6

4500만원 99.9 92.3 99.8 94.5 99.6 76.2 99.1 72.9

5000만원 99.9 93.1 99.8 95.1 99.7 78.9 99.3 76.4

6000만원

100.0 100.0 100.0 100.0

99.8 81.7 99.5 79.8

7000만원 99.8 84.2 99.6 82.4

8000만원 99.9 86.6 99.7 85.2

9000만원 99.9 88.6 99.7 86.1

1억원 99.9 90.5 99.8 90.1

2억원

100.0

95.5

100.0

97.7

3억원 97.4 99.5

3억원초과 100.0 100.0

[부록] 금액계층별 해약환급금 및 지급보험금 분포 

(단위: %) 

 주: 1. 금액 구간은 각각 해당 금액을 상한으로 함.
    2. 2005년 3월말 기준. 손해보험 6개사, 생명보험은 5개사 통계에 기초.
    3. FY'04의 1년간 지급 실적. 손해보험 4개사, 생명보험은 5개사 통계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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